
【별표1】청원경찰 근무자 일반수칙

청원경찰 근무자 일반수칙
(제14조 제4항 관련)

1. 나는 맡은 담당지역 경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나는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근무지를 이탈하지 아니 한다.

3. 나의 시선은 경비 책임구역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며 항상 출입자에 대하여 의심을 두고 

검문ㆍ검색한다.

4. 나는 출입자의 검문ㆍ검색을 친절 겸손하게 실시한다. 

5. 나는 야간에 불법 접근하는 거동이 수상한 자는 동원 가능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제압ㆍ체포한다.

6. 나는 인접 초소 간에 통신 또는 신호로 서로 정보를 공유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7. 나는 안전사고 및 위험한 사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 비상조치를 취하고 육하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한다. 

8. 나는 근무 중 잡담, 흡연, 수면, 휴대폰의 사적통화 등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9. 나는 지급된 총기류 및 보안장비는 항상 휴대하고 근무한다.

10. 나는 교대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며 근무 중 발생한 상황을 근무일지에 기록 하고 

근무 교대 시 제반 사항을 인계ㆍ인수한다.


